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침

제 정 2020. 09. 28.

제１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18조 제3항 및 제

0항,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이하 “원격통신회

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운영 조건) 협회는 내우, 외환, 중대한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출석하여 결의

하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의원이나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총회 참석자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

여 결의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방법) ① 원격통신회의에 관한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참석하는 대의원총

회 및 이사회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협회는 원격통신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참석자의 장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제４조(회의의 기록) ① 원격통신회의는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록 이외에도 전

체 음성 또는 영상이 기록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된 음성 또는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５조(출석 확인) 원격통신회의의 출석은 회의 중에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참석자의 출석확인 서류는 협회 사무국에서 작성한다.

제６조(의결 방법) ① 원격통신회의의 의결은 회의 중에 음성 또는 영상으로 참석자의 의

견을 표현하여야 하며 참석자 전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협회 사무국은 의결 대상자에게 회의에 앞서 안건을 보낼 때 의결서를 포함하여야 하

며 의결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 사무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원격통신에 의한 회의의 경우에도 협회는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기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9.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